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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책·융합연구센터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3조(사업)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

한다.

  1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 정책사업 유치 및 

기업 공동연구사업 유치

  2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연구의 운용 및 집행

  3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 특허(지적소유권) 이전을 통한 수익성 

확대

  4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 수요기업 및 기관에 기술 컨설팅 및 

자문

  5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관련 고급 인재 양성 전문 훈련

  6. 과학기술 정책 및 신산업 융합기술관련 장ㆍ단기 전문 교육 및 훈련 프로

그램 제작 및 운영

  7. (신  설)

  7.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제3조(사업)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

한다. (개정 2025.07.21.)

  1. ~ 6. (현행과 같음)

  7.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방안 연구

  8.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- 연구센터의 연구범위 

확대 

제4조(기구)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 

  1. 행정운영팀

  2. 과학기술정책 랩(Lab)

  3. 신산업융합기술연구 랩(Lab)   

  4. <삭제 2021.06.03.>

  5. (신  설)

 

제4조(기구)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 (개정 2025.07.21.) 

  1. ~ 4. (현행과 같음)

  5. Ajou Aging in Place 연구단 - 연구범위 확대에 따른 

조직 기구 신설

<신  설>
부    칙 <기획팀-934호 : 2025.07.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